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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울산광역시 C군 D면의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 직원 E가 작성한 보고서 3건을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고, 이로 인해 E가

불면증 등 스트레스를 받아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결과가 나온 점(제1징계사유), 위 직원 E에게 승강기 내에서 ‘돼지 비계’라는 표

현을 한 점(제2징계사유)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C군 군수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

을 제기하였습니다.

법원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해 원고는 E가 9일간 상신한 12건의 보고서 가운데 3건 만을 반려하였고,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

기재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E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

습니다. 또한,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, 당시 승강기 내에 같이 있던 F는 원고가 E에게 운동을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‘돼지비계’라는 단어

로 비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, 설령 원고가 E에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, 발언 횟수,

당시 상황, 원고의 발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,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

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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